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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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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nalysis of Sufficient Conditions in Approving Cere b 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 as Occupational Disease

Jong-Uk Won , Kook Whan Ha1 ), Jae Suk Song, Jaehoon Roh,
Hyung Ryul Kim, Dae Hee Lee,  Kang Hee Lee2 )

Institute for Occupational Healt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1 ) , Dep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2) 

O b j e c t i v e 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ecision to approve
workers compensation claims for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nd to analyze the
worker characteristics. 

M e t h o d s: Three hundred, sixty-nine cases were collected based on the workers compensation
records of three Seoul and Incheon Regional centers of the Labor Welfare Corporation between 1998
and 1999. They contain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jury information and past medical histories.
The x2-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approvals.
Seventy-two survivors were surveyed by telephone for job stress. Job stress was surveyed in three
parts: job demands, decision latitude and personal free time. 

R e s u l t s: Of the cases, 167 obtained approval from the Corporation; the others did not. Regardless
of approval, 62% of all subjects had more than one of the cerebral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Especially, 53.9% of subjects had hypertension.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the fatal cases had a higher approval rate (OR=26.4, CI=9.13-
76.22). The cases with working condition change (OR=6.5, CI=3.45-12.07), accidents on worksite
(OR=4.9, CI=2.39-10.07), female (OR=4.0, CI=1.21-13.3), accidents at night duty (OR=2.9, CI=.156-
5.39), cases occurring on duty (OR=.25, CI=1.34-4.72) and cases without past disease history
(OR=1.8, CI=1.02-3.36) also had higher approval rates. Telephone survey found that the approval rate
increased with decreasing freedom of personal time schedule. However, the logistic regression
revealed that job stress didnt affect the approvals. 

C o n c l u s i o n: To prevent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s, the most important aspect is
to control hypertension which is the most common risk factor among the victims. Moreover, job stress
and over working should be considered in the just approval of the workers compensation claims. 

Key Words: Cerebrovascular and cardiovascular disease, Workers’ compensation, Job stress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5 권 제 1 호 ( 2 0 0 3년 3월)
Korean J Occup Environ Med, 2003;15(1):52-60

<접수일: 2002년 9월 6일, 채택일: 2003년 2월 13일>

교신저자: 원 종 욱 (Tel: 02-361-5375)       E-mail: juwon@yumc.yonsei.ac.kr



53

서 론

1 9 9 8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

정받은 근로자는 4 3 6명으로 전체 직업병 근로자

1 , 2 8 8명의 3 3 . 9 %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노

동부, 1999). 이는 1 9 9 6년 2 5 2명(16.5%), 1997년

3 4 3명( 2 4 . 1 % )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반

영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 9 9 7년 이

후 4년간 직업병에 의한 사망자는 모두 2천9백4 5명

으로 이중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

천5백4 7명으로 53%, 진폐 사망자가 1천2백6 9명으

로 4 3 %를 차지했으며, 뇌혈관 및 심장질환 사망자

는 9 7년 3백9 8명에서 9 8년 2백3 6명, 99년 4백2 0

명, 2000년에는 4백9 3명으로 9 8년 이후 2년간 1백

9 %나 증가했다(노동부, 2000). 

직업성 뇌·심혈관계질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되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만성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

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하고, 만성적

과로는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

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 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위와 같이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뇌·심혈관질환의 요건을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약

하다. 

Pieper 등( 1 9 9 3 )의 연구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혈압이 증가되었고, Hayashi 등( 1 9 9 6 )은 1개월에

9 6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서 혈압

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Sokejima 와

K a g a m i m o r i ( 1 9 9 8 )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간의 1 1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가 심혈관질환의 발생

을 증가시켜 과로가 혈압 증가 및 심혈관질환과 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대근무는 일간리듬(circardian rhythm)에 손

상을 주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스트레스

가 증가하기 때문에 뇌·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있

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의 역학적 연

구가 수적으로 부족하고 일관성이 없어 관련이 있다

고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다(Steenland, 2000).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 관해서 Belkic 등

( 2 0 0 0 )의 문헌고찰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모형에 따라 연구 결과가 약간 상이하지만 대체로 혈

압을 증가시키고,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제한적인 증거들이 있다. 특히 노력-보상( e f f o r t -

reward) 모형에 따르면업무량은 많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비해 보상이 적은 경우 혈중 지질과 혈압 및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높이는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

된 연구들은 주로 혈압이나 혈중 지질과 같은 심혈

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는 보고

는 많지 않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기존 질환의 유무와 무관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 요인이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켰는지에 따

라 결정된다. 그러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경향은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는 업무 수행성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박정선, 1999), 업무상 스트레

스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를 정량화할 객관적인 방법

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뇌·심혈관질

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경우에 따

라서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뇌혈관질환, 심장 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가족력이나 과거력 등이 알

려져 있다(Zaret 등, 1992; Wood 등, 1998). 이

들 위험 요인 가운데 흡연,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가

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뇌·심혈관

계 질환으로 산재 요양 신청한 근로자들의 위험 요

인과 관련된 특성을 조사하여 요양 승인 여부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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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8, 1999년의 2년간 근로복지공단본

부 산재심사실, 경인지역본부, 인천북부지사 등 3개

지역 본부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보상

을 신청한 3 8 6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복지

공단의 재해조사 복명서를 기초로 조사하였으며, 자

료가 부실하여 분석할 수 없었던 1 7명을 제외한 3 6 9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요양 승인 여부

의 차이를 보기 위해 수도권의 생존자 9 6명중 전화

설문에 응답한 7 2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내용

성, 연령, 흡연, 음주, 사망여부등 개인 요인과 재

해 발생의 기본 요건인 재해발생장소 및 시간, 재해

전 작업조건 변화유무, 야간작업유무에 대해 조사하

였다.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

무 스트레스를 조사하기 위하여, Karasek 등

( 1 9 8 1 )이 심혈관 질환과 직업성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고안한 스트레스 모형의 설문을 번역

하여 이용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업무 요구도와 업무 결정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업무

결정권은 다시 지적 결정권과 개인적 시간의 자유도

로 나누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업무요구도

는 0 ~ 2점으로 구분하였고, 지적결정권은 1 ~ 4점,

개인적 시간의 자유도는 0 ~ 3점으로구분하였다.

3. 자료 분석

요양 승인된 뇌심혈관계 질환과 승인되지 않은

뇌·심혈관계 질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서 요양 승인 여부에 따라 각각의 관련

변수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성, 가족력,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

압, 당뇨병, 고지혈증 여부, 현재 질병의 치료 여부,

직무 변화 여부, 스트레스 정도 등 명목변수에 대해

서 χ2-검정을 실시하였다. 음주와 흡연은 누락이 많

았고,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어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요양 승인 여부와 관련이 있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양 승인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재해 관련 요인, 질병유무 등을 독립 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SAS ver 6.12를 사용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본 연구 대상자 3 9 6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

자가 3 4 6명으로 전체의 9 3 . 8 %이었다. 연령은 5 0대

가 1 4 9명(40.4%), 60세 이상이 8 7명(23.1%) 순으

로 많았으며 흡연과 음주는 각각 전체의 2 4 . 4 % ,

2 1 . 2 %이었지만, 조사 내용이 불분명하고, 조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Table 1).

2. 일반적 특성과 요양 승인 여부

연구대상자 3 6 9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요양 승인 여부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고혈압

등 뇌·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

보다 업무상질병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으며,

사망하여 요양 신청한 경우가 생존한 경우보다 요양

이 승인될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또한 나이가 젊을수록 승인 받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뇌혈관질환이 3 1 1명으로 전체

84.3% 였으나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질환에 요양 승

인 여부에 대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3. 요양 신청 당시 질병 유무에 따른 요양 승인

여부

요양 신청 당시 근로자 또는 유족의 진술에 따른

질병 유무가 요양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 유무에 따라 분석하였

으며, 이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가진

근로자를 조사하였다. 

전체 3 6 9명 중 1 9 9명( 5 3 . 9 % )이 고혈압을 갖고

있었으며,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요양 승인

율이 낮았다. 당뇨병은 전체 대상자 중 15.7%, 고

지혈증은 1 3 . 3 %가 과거력이 있었으며 고혈압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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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과거력이 있는 근로자가 요양 승인율이 낮

았다. 

이들 세가지 질환 가운데 어느 한가지라도 가진

근로자는 모두 2 2 9명( 6 2 . 1 % )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요양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8 9명( 3 8 . 9 % )으로 질병

의 과거력이 있는 근로자가 요양 승인율이 의미 있

게 낮았다(Table 3).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진

근로자는 6 9명이 이었으며, 이들은 1 5명( 2 1 . 7 % )만

이 승인을 받아 더욱 낮은 승인율을 보였다. 

4. 재해 관련 요인과요양 승인 여부

재해 관련 요인이 요양 승인 여부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사고발생장소, 작업조건변화, 사고

원종욱 등·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2. Worker’s compensation approvals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Approval or not

χ2

Approvals(%) Disapprovals (%)

Sex Male 155(44.8) 191(55.2) 0.474

Female 12(52.2) 11(47.8)

Age(years) less than 40 31(57.4) 23(42.6) 8.534*

40 ~ 49 42(53.2) 37(46.8)

50 ~ 59 62(41.6) 87(58.4)

more than 60 32(36.8) 55(63.2)

Survival Survival 115(37.1) 195(62.9) 52.116**

Death 52(88.1) 7(11.9)

Disease history Yes 89(38.9) 140(61.1) 9.956**

No 78(55.7) 62(43.3)

Disease cartegory Cerbrovascular 138(44.4) 173(55.6) 0.625

Cardiovascular 29(50.0) 29(50.0)

Total 167(45.3) 202(54.7)

*, p<0.05; **,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for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workers(%)

Sex Male 346(93.8)

Female 23 (6.2)

Age(years) less than 40 54(14.6)

40 ~ 49 79(21.4)

50 ~ 59 149(40.4)

more than 60 87(23.5)

Smoking* Yes 24(20.2)

No 95(79.8)

Alcohol drinking** Yes 33(28.5)

No 83(71.6)

Life Survival 310(84.0)

Death 59(16.0)

*; missing=250, **; missing=253



발생시간, 야간작업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근무지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조건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요양 승인될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야간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았다(Table 4).

5. 요양 승인 여부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한 전체 근로자 3 8 6명을 대

상으로 음주와 흡연을 제외한 변수에 대해서 로지스

틱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일반적 특성과 재해 관련

특성을 포함시킨 로지스틱 모형은 적합하였다

(p<0.001). 연령, 사망여부, 사고발생장소, 작업조

건변화, 사고발생시간 및 과거 병력 등이 요양 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었다. 사망한 경우가 생존한 경우

보다 요양 승인에 대한 비차비가 2 6 . 4로 요양이 승

인될 가능성이 높았다. 작업조건의 변화가 있는 경

우는 6 . 5배,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4 . 9배, 여자

는 남자보다 4배, 야간 작업이 있었던 경우는 2 . 9

배, 근무시간 중 발생한 경우 2 . 5배 그리고 과거력

상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병력이 없는 경우는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1 . 8배 더 많은 요양 승인을 받

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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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orker’s compensation approvals by disease status 

Variables Categories
Approval or not Total number 

χ2

Approvals(%) Disapprovals(%) of disease

Hypertension Yes 76(38.2) 123(61.8) 199(53.9) 8.706**

No 91(53.5) 79(46.5) 170(46.1)

Diabetes Yes 16(27.6) 42(72.4) 58(15.7) 8.674**

No 151(48.6) 160(51.4) 311(84.3)

Hyperlipidemia Yes 12(24.5) 37(75.5) 49(13.3) 9.836**

No 156(48.4) 165(51.6) 320(86.7)

Any one disease Yes 89(38.9) 140(61.1) 229(62.1) 9.956**

No 78(55.7) 62(43.3) 140(37.9)

Total 167(100.) 202(100.0)

**, p<0.01

Tables 4. Worker’s compensation approvals by variables associated with accident

Variables Categories
Approval or not

χ2

Approvals(%) Disapprovals (%)

Night duty Yes 79(49.4) 81(50.6) 3.907*

No 73(38.8) 115(61.2)

Working condition change Yes 84(64.6) 46(35.4) 45.867**

No 64(29.8) 151(70.2)

Accident place Worksite 129(54.0) 110(46.0) 21.673**

Others 38(29.2) 92(70.7)

Accident time On duty 108(54.8) 89(45.2) 15.607**

Off duty 59(34.3) 113(65.7)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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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 스트레스와 업무상 질병 요양 승인 여부

연구대상 생존자 가운데 전화설문에 응답한 7 2명

에 대해 업무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개인적 시간

의 자유도가 낮은 경우 요양 승인을 더 많이 받았지

만, 업무 요구도및 결정권은 승인 여부와관련이 없

었다(Table 6). 앞서 요양 승인과 관련이 있었던 연

원종욱 등·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Logistic reg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accident properties

Variables
Regression 

Standard error Odds ratio
95% Confidence

coefficient interval

Female 1.391 0.611 4.019 1.214 ~ 13.309

Age -0.037 0.013 0.966 0.943 ~ 0.990

Death 3.273 0.541 26.389 9.136 ~ 76.226

Night duty 0.923 0.320 2.898 1.559 ~ 5.390

Working condition change 1.865 0.319 6.455 3.453 ~ 12.067

Accident place(worksite) 1.589 0.368 4.900 2.385 ~ 10.069

Accident time(on duty) 0.923 0.320 2.518 1.344 ~ 4.715

No disease history 0.615 0.304 1.849 1.019 ~ 3.356

Table 6. Worker’s compensation approvals by variables associated job stress

Variables Categories
Approval or not

χ2

Approvals(%) Disapprovals (%)

Job demend High 10(35.7) 18(64.3) 1.007

Low 21(47.7) 23(52.3)

Job decision latitude High 3(75.0) 1(25.0) 1.763

Low 28(41.2) 40(58.8)

Freedom for personal time High 29(35.1) 37(64.9) 7.085*

Low 11(73.3) 4(26.7)

*, p<0.01

Table 7. Logistic reg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accident properties and job stress

Variables
Regression 

Standard error Odds ratio
95% Confidence 

coefficient interval

Female 0.0789 1.277 2.202 0.180 ~ 26.913

Age -0.019 0.043 0.982 0.902 ~ 1.068

Night duty 0.895 0.820 2.446 0.491 ~ 12.197

Working condition change 1.831 0.847 6.239 1.185 ~ 32.837

Accident place(worksite) 2.584 0.860 13.243 2.455 ~ 71.436

Accident time(on duty) 0.452 0.790 1.572 0.334 ~ 7.390

No disease history 0.276 0.743 1.317 0.307 ~ 5.651

Job demand -0.193 0.716 0.825 0.203 ~ 3.335

Job decision latitude 1.067 1.502 2.905 0.153 ~ 55.173

Freedom for personal time -1.339 0.972 0.262 0.039 ~ 1.762



령, 사망여부, 사고발생장소, 작업조건변화, 사고 발

생시간 및 과거 병력과 업무 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고발생장소

및 작업조건변화만 관련성이 있었고, 업무 스트레스

는 요양 승인여부와 관련이 없었다(Table 7). 

고 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따르면

만성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원인이 되

어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질병

으로 인정한다. 작업장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경우

나 업무 수행중이 아니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동일하게 인정한다.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

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고혈압 등 위험인

자의 유무는 업무상질병을 인정하는데 참고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

단할 때에는 발생 시간이나 장소, 업무 수행 중이었

는지 또는 발생 이전에 개인적 질병이 있었는지 여

부보다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었는지에 근거해서 판

단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발생 장소나 시간을 중요한 판단 근

거로 삼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 질병 유무도 고려하

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사

망하여 요양 신청한 경우가 생존한 경우보다 업무상

질병 인정의 비차비가 2 6 . 4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

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4 . 9배, 여자는 남자

보다 4배, 근무시간 중 발생한 경우 2 . 5배 그리고

과거력상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병력이 없는 경우

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 . 8배 더 많은 업무상 질

병 인정을 받았다(Table 5). 즉 사망한 경우가 더

많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고 있는 것은 사망한

근로자에게 관대한 우리 나라의 정서 상 관대한 평

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근무시간 중 발생한

것이나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업무상질병 인정

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업무관련성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업무 관련성 평가에 주로 사용되

었던 것으로는 작업조건의 변화와 야간 작업에서 발

생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각각 6 . 4배 및

2 . 8배 높았다.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과 같은 유해요

인이 있었던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요양 승인을 받을 확

률이 낮아, 이들 질병이 있는 근로자들이 과로나 스

트레스와 같은 업무관련성에 의해서 판정 받기보다

는 고혈압 등의 개인질병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취

급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생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업무 스트레스

에서 개인적 시간의 자유도가 낮을수록 업무상 질병

으로 인정받는 것이 의미 있게 높았지만, 업무 스트

레스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작업조건의

변화와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만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고, 스트레스는 업무상질병 인정에 아무런 영향

을 주지 못했다. 이는 업무 스트레스가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을 인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주

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Table 7). 그러

나 본 연구는 생존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표

본의 수가 작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

가 있다. 따라서 결과를 제한적으로만 해석 해야 하

며, 이는 좀더 세심한 연구가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사실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 관련성

을 판단할 때는 기존 질환의 유무와 무관하게 과로

나 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 요인에 근거해야 함에도

업무 수행성이 더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박

정선, 1999)는 견해에 합당한 결과라고 하겠다. 뿐

만 아니라 생존한 근로자나 고혈압 등 과거 질병이

있는 근로자들이 업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를 정

량화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

여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

단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도입하

여야 하고, 다른 요인보다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보

다 큰 비중을 두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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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급격

히 증가하여 2 0 0 1년 전체 업무상 질병자 5 , 5 7 6명

가운데 2 , 1 9 2명으로 3 9 . 3 %를 차지하고 있으며,

2 0 0 0년에 비하여 1 2 . 4 %가 증가하였다. 또한 업무

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1 , 1 8 0명 중 6 8 0명으로

5 7 . 6 %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노동부, 2002).

노동부에서는 뇌·심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도 과로나 스트레스

가 뇌·심혈관질환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관련 정도를 알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건강증진 운동 등 뇌·심혈관질환 위험 요인

의 주변부에서 머물고 있다(노동부, 2002). 

그러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와 관련된 위험요인

은 과로, 연장 근무 및 야간 작업, 직무 스트레스 등

이지만 아직 역학적인 증거가 미약하다. 반면에 고

혈압을 치료했을 경우 뇌혈관질환의 40%, 심혈관질

환의 1 5 %를 예방할 수 있고, 심혈관질환의 3 0 %는

흡연과 관련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비용은 심혈

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비용에 비해 효과가 가장 확

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ssmann 등, 1999). 고

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련성이 명

백하고, 이를 치료했을 때 이익 또한 명백하다

(Grundy 등, 1998). 

한편 본 연구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와 관계

없이 연구대상 근로자 가운데 고혈압은 전체 3 6 9명

중 1 9 9명( 5 3 . 9 % )이 갖고 있었으며, 당뇨병은

15.7%, 고지혈증은 1 3 . 3 %가 과거력을 갖고 있었

다. 즉 뇌·심혈관질환으로 요양 신청한 전체 근로

자의 6 2 %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뇌·심

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었다

(Table 3). 

따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 등의 위험 요

인은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는 매우 중요하

고, 특히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수의

근로자가 이들 질병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고혈

압은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한 전체 근로자의

5 3 . 9 %가 갖고 있었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가 경인지역에서 뇌·심혈관질환으로 업무

상 질병 요양 신청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방법도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복명서를 근

거로 하였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하기 어려

웠다. 또한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조사는

선택편견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무상 질병 여

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에 좀더 큰

비중을 두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요양 신청한

근로자들에게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뇌·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을주고자 한다. 

방법: 1998년과 1 9 9 9년 경인지역 3개 근로복지공

단에 뇌·심혈관질환으로 요양신청한 3 8 6명 가운데

분석 가능한 3 6 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재해조

사 복명서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특성, 재해 관련 특

성 및 과거병력을 조사하였으며,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존자 9 6명중 전화 면

접 조사가 가능했던 7 2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련 요인을 조사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요구

도, 지적 결정권 및 개인적 시간의 자유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결과: 369명 가운데 1 6 7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

정받았으며,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대상자 가운

데 6 2 %가 한가지 이상의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인 질병을 갖고 있었다. 특히 고혈압은 전체 연

구대상자의 5 3 . 9 %에게 존재하였다. 

인정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 사망하여 요양 신청한 경우가 생존한 경우보다

요양 승인의 비차비가 2 6 . 4로 요양이 승인될 가능성

이 높았다. 작업조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6 . 5배,

작업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4 . 9배, 여자는 남자보다

4배, 야간 작업이 있었던 경우는 2 . 9배, 근무시간

중 발생한 경우 2 . 5배 그리고 과거력상 뇌·심혈관

계 질환 관련 병력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1 . 8배 더 많은 요양 승인을 받았다. 

전화 면접을 통한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개

인적 시간의 자유도가 낮을수록 업무상질병 인정을

원종욱 등·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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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받았지만,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직무 스

트레스는 업무상 질병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론: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혈

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좀더 큰 비중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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